
파주시 고시 제 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

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파주시장

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

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에 의거 공법관계에

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

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 소재지 는 해당기관에서 

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

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

할 수 있습니다

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년이 

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

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

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




